=
-,
wn
(9]
—
(]
(]
o
o

XA 71% Korean Design Standard

KDS 51 12 25 : 2018

Xl sk = At

20184 12¢ 31 74 A
http://www.kcsc.re.kr



ZAMI|ZE M - WMo mE AT x

i

dAlEdolH

Mol HEst

$0 X




o o] 7|EL AAVIE ZEAA Sl ue} 7| DAV EAAVE EEATA) T FE -
AE5e Hu HESIY Z=2 T3 AvlskA.
o o] 7]EL 7|1EY 3HH A A Al Ak AL Sl FE = FES T ANIstY 7|02 A g
Ao Z A - M A48 o3 £
A - NA
A %_ =
s L AA
Shx A = . 5 2 = al
Sl M7= st AAZIE AA (1980.07)
Sl™ MAH7| = o AHZACl muAH B G
= = e v (1993.12)
g - wFAAN we sty HE 9 FAHA /E2F gPEe | A
SHM MA|7 &=
74 (2000.05)
SHAL A7 | = o« X, o]l 9 SIHIAES 13 AARIGHA A JE = 7N
ore =AM 9 o Sy (2005.05)
- o SAAYT DAY A, A, A9 HLo] FAHB 7)Fd o) A
== = st 71Ed AHE 2 H 539 (2009.09)
: « FEAER 1A A2013-64059 “AMFAE ZTAAT AE | AR
KDSS11225:2018 | o e nurze mce gug (2016.06)
. o SH-dEEn FeE A4EdAA 24 2 HW AskE o & | KA
KDS 5T 122572018 | o1y ey (2018.12)
| A: 20164 6% 30 N H: 20184 128 31
A o: SAHMI|I &M NEHE: J7IANI|EME HAMI|EH 8
AUBEM: ZEDNER SIXA & 1t
O (RHA17| &): S22 AL S|, SH=EolM 3| (B2 AL s3], st=otHE 3] )




Jfo

w N

1L
oo 1A

T

10

~
ok
=]
0
lo

15 7|§_o_| Jé_o_| ...........................................................................................................................

1.6 AJAT SO TLAL rrertre ettt



K|St ZAL

KDS 51 12 25 : 2018

o] 71F& A5l AL} BE W V) AN AR Aol TS 52 WHH S A3 o]t
13 &1 7|&
o] 7]# & AL u I 7|EH WS st oF St} o] Z|E BHEH V) FE E = of
o} 2t}
131 &H 7=
« KDS 51 12 05 F9E4 =A}
« KDS 51 12 10 -5 XA}
« KDS 5112 15 =8 ZA}
« KDS 51 12 20 &3 =A}
« KDS 51 12 45 31437 =A}
« KDS 51 12 50 3t o] %A}
« KDS 51 12 55 3t X154 2A}
132 & Y
o A3 A7 H)
o A3 A202(FHF)
14 20 A9
o A3t A5k A F(HE) ol 4 Aol RIS AL JAY 2= &
o 53 AR 23E FFo] 2 A5, A5 B ASY 4F-& @8t AFA 5k
HE 7 v g A =53 dste] BESF Aol 1A AJtrFoE FEE
o BEELZ: ASGE AT ARAY TFHA A 3= A F
o FHAERE(FEFAF): EAAES BT o] F AL E HESE B FEHS Ut
YAk =7), 4, £, 3719 B A5atg 2 A Sl oste] A4 HE g
KDS 51 00 00 S}RAIH|7|Z= 1



KDS 51 12 25 : 2018

b= ZAL

x5

o] e

k=3

15 7|

o_ﬁ._
R

16 A|ME9| 7N

o n
53
ojo

cl
ok

K

K| Z=AL

&

2.1

{

2!

=
T

FHE - FEF F4, AL TAbl T

o

o T

212 7|EXRZTA}

~H

lo 71E AES S

S

SEERT R

| e

)
X
i

2) NNEABZA A = TS5}

@ FYAd A=

@A

AR AN F

=
T

@ EAZA AR

9 g5 AREAAA, LHYR 5)

o] file)

=
i

a4 =27}

@A

KDS 51 00 00 osFMAA|7[&



XSt Z=A KDS 51 12 25 : 2018

WA L EFARAFERE, FAREE, EYE F)
B EA o) § A AR(EATEE, £l §HLE 5)
® 71E8E A8 2 HHA A5

% 21-1 Aa52AY 2337 2432

= R AT SR W
FYAd 4 EF O O o S S -
A a4 o o 5 5 - -
5 A
FH5Y L 7 A - s -
0% 92 A5 A
A - uleF A 5
o © O o 0 0 0
s 53 - -
ﬁg;gﬂi O A O A
el 2 o S 5 - -
il A A 5 -
Exo &4 A 5 -
F O 285, A EF
213 FE|X|E & EEZ=A}
(1) Askol gk 54 kot gl 358t 414 & 913 7| 2485 SH ] 95t FeAd 8l

QxS A%,

() P4 8 BEIEAe) = BFA VRN, ADAFZAHFFAE EF), FelgAt 5ol =
s,

(3) S A A2ARE -
o] FYUAEE, HF

214 X|3k59] ZA}

(1) Ask59) ZAHE AR A 02 B2 ofs)] AA BTk SR L B oo we} O 55 22
she] A% gk,

(2) BF4 < AT Foll= VS < Agsto] #5492, 54 A2, 454 9

KDS 51 00 00 SFXAIH|7|Z= 3



KDS 51 12 25 : 2018

F2(20), o ko] 9%]) 2 2

4 A

°

X

&+
.Z_O

file)

)

ofy

)

—
o

o]
N
)
oF

o, &7

b},

0]
yil

of ket AAIR

==
LN

St 7]

ko]

sl B

S

A

=

o= md 13] BA|of| #53Hc.
KDS 51 12 10(Z5%F ZAH &

L

(2) A ) WA= 24 B, 2AA o] A, 52l DT

(1) B2

KDS 51 12 15(5%] ZAh), KDS 51 12 20(++ %

SES

9l g

d

gl

To
o
il

¥
i

A

(1) A3k

"R
ofy

N

o

™

—_—

a0
Ao
i

o

)

= F3toll A=

I

L

—

2 5]

o

FAAS)

I

A

S

b4

I

Elas

S

b= o] o] )

CERERL

(9]

<
T

].

S

_z]

=

P Fr el A A
=1

=

(9]

<
T

3)

B
N
i
N

)
—

Nd
o
-
!
=K
o
il
Ko

173 =] < ol A

3]

1
.

EEESE T

3
pul

L

No

T

SELE

7hE2ag o

o 7]1%3
Fol A gTh

(9]

=S

o

Fo

S 2hE BE

24}, @A 24}, B2}
[e)

KDS 51 12 45(

L

—

S E

3l

Gl

5t

) B % A3 Es} 2 75 490k o] Ahist

KDS 51 00 00 osFMAA|7[&

[€)



XSt Z=A KDS 51 12 25 : 2018

() Astre =2 T4 A& St F5stE 2 A o) st f&o] =2jal, <
A

3 S
2o Wyt vl - gntst e 2 A 2AE Z713] B oA A oF ot

2 LAY 9 2 AHAY, A ) 2l

FEHE AS e AL AT 5
9]

O 2300 ki of] 17} 4 o]/2] =2 uj x| gt}
4) FEABAS L UFSTHE AN A& 92 oz gk a8y Astee] HAeAE, REFE
st 23] A E ol sto] A= Aot
(5) SAFEL 7|EAH O F pH, 3t A 4L T, T, A A4, 4ol A
7 dited=d & ool B ool webd Sl B A AR o B E ol A
dH G715 FH FE 5= A

(1) AWk A= A3}
o

=2 gdst

2.1.12 EX|O| 2AIEf = A}

EX]o] & A ZAF=1:25,000~1 : 50,000 =, FFAZ, HAALR 5L o] &3] ZAFSITH

o
o
Pl
Hu
ol
o )

z

M
ZAE ABEZRA AREL X FM TS AN S A5t5e] o] & 2 BRAL 98 o7 7174
B2 0] ot 9 s A& 9fsto] A3

KDS 51 00 00 SFXAIH| 7| 5



XSt Z=A KDS 51 12 25 : 2018

4. 8|

& 8=

KDS 51 00 00 SFXAIH|7|Z= 6



KDS 51 12 25 : 2018

b Z=AL

INES)

Mo
Kl

4qr
<

iy
m ]

<0

=0f

ofl
ok
Al
KI

N

4
4

Bl
A

KDS 51 00 00 osFMAA|7[&



KDS 51 12 25 : 2018

b Z=AL

INES)

4
4

ol
ofl
oF
KH

Gl

~H

A

Ho
o
N

= EA

Il

oo

—

~H

o

N
g

&

or

fite)
0

-
o

~H

Sk

b

]
X

Ao

A=A Y o3

&

or

ﬁo

|

o] 4+

il
o

0

|

o] 4k

&)

L%

H

or

!

SBEE

ol 4

ol

Ho

o154l
o4

b

o

&

or

ol
_Eo

1A%

T

0
0

bol g 2o}

&5

~

o

&

or

&

el

¢
ﬁo
!

X

A=A Y o3

H

or

Ao

4
o

KO

X

|

o] 4k

&)

o

el

s

KDS 51 00 00 osFMAA|7[&



KDS 51 12 25 : 2018

b Z=AL

x5

4
M

‘m-o
<7

SR

T
o
il

&

or

-—

o}

ol

B

o

_ﬁowo
e

=
KI

4
4

ay
m|

20

I

TEUS

—

._lryl

1A & 3}

Sl
=

A7

A 2l

a}

ofr

yAO

=
—_

A7

ot

KDS 51 00 00 ©



A=

KDS 51 12 25 : 2018

K|St Z=AL

2018 12 31l el

HHEH  SlmALREE
06671 MEA| MET -2 237, I2S(MEE, MESHIZ|LER])
& 02-561-2732 E-mail: sujw@chol.com
http://www.kwra.or.kr

leneirakl

06130 MSA| ZET HFZZ 72 22(HAS 635-4) Sh=atsty|&s|a Al 7115
& 02-565-7962 E-mail: master@riverlovel.or kr

http://www.riverlove.or kr

=7 HAMT | EMEH

10223 27| QA LUAMT TUHZE 283(CHEI=S)
& 031-910-0444 E-mail : kesc@kict.re.kr
http://www.kcsc.re.kr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_181231_수정
	개요
	1.  일반사항
	1.1  목적
	1.2  적용 범위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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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용어 정의
	1.5  기호의 정의
	1.6  시설물의 구성

	2.  조사 및 계획
	2.1  현지조사
	2.1.1  목적 및 범위
	(1) 지하수조사는 지하수 관리, 지하수 개발, 지하수의 인공함양, 활동붕괴방지, 지반침하방지, 지하수 유입량⋅유출량의 추정, 건설공사에 따른 지하수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2) 지하수조사는 표 2.1-1과 같이 필수 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분하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나, 권장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2.1.2  기존자료조사
	(1) 지하수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에 우선하여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2) 기존자료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우물자료
	② 수리지질 자료
	③ 시추 자료(지질시추대장, 지질주상도, 전기검층도, 양수시험기록)
	④ 토질조사 자료
	⑤ 지하수위 관측자료
	⑥ 기상자료(우량년표, 기상순표, 기상월보, 기상연보, 수문조사연보 등)
	⑦ 유량자료(유량년표, 댐관리연보 등)
	⑧ 조위자료(조석표, 조위표 등)
	⑨ 용배수 자료(조작일지, 운전일보 등)
	⑩ 양수자료(양수정 분포도, 관측정 분포도, 가스정 분포도 등)
	⑪ 하천수 수질 자료(수질년표 등)
	⑫ 지하수 수질자료
	⑬ 수준측량 자료(수준점 측량성과집, 지반고, 지반침하도 등)
	⑭ 지형 및 토양자료(지형분류도, 경사분포도, 토양도 등)
	⑮ 토지이용 실태자료(토지구분도, 토지이용현황도 등)
	⑯ 기존하도 자료 및 간척지 자료


	2.1.3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
	(1) 지하수에 대한 특성 파악 및 흐름변화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를 실시한다.
	(2) 수리지질 및 토질조사에는 표층지질조사, 지질시추조사(양수시험 포함), 물리탐사 등이 포함된다.
	(3) 수리지질조사는 하천-대수층간 수리적 상호연결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 주변 및 하상의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등 수리상수 산정 등이 포함된다.

	2.1.4  지하수위 조사
	(1) 지하수위 조사는 원칙적으로 관측정에 의해 실시한다. 관측정은 필요에 따라 대수층을 굴착하여 설치한다.
	(2) 관측정을 설치한 후에는 관측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측소 위치, 관측정의 정점표고, 관측정의 구조(깊이, 여과관의 위치) 및 관측소 주변의 간단한 조감도를 기록한다. 주대수층이 두 개 이상이고 각각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수층마다 우물을 설치하여 대수층 수위를 알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
	(2) 관측정을 설치한 후에는 관측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측소 위치, 관측정의 정점표고, 관측정의 구조(깊이, 여과관의 위치) 및 관측소 주변의 간단한 조감도를 기록한다. 주대수층이 두 개 이상이고 각각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수층마다 우물을 설치하여 대수층 수위를 알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양수정에서는 수위가 충분하게 회복되었다고 간주되는 시각에 관측하며, 장기수위관측은 1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수위관측을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일 1회 정시에 관측한다.

	2.1.5  강수량조사
	(1) 강수량조사는 KDS 51 12 10(강수량 조사)을 참조하여 필요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우량계의 배치는 조사 목적, 조사지역의 지형, 수리지질구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1.6  하천수위 및 유량조사
	(1) 지하수조사를 위한 하천수위 및 유량조사는 KDS 51 12 15(수위 조사),  KDS 51 12 20(유량 조사)을 참조한다.
	(2) 지하수조사에 관련하여 하천수위 및 유량조사를 실시할 경우는 정확도를 충분히 고려한다.
	(3)  하천주변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이 과다하거나 하천건천화가 우려되는 하도구간에서는 하천수위 및 지하수위 조사와 병행하여 하저면을 통한 하천수와 지하수의 상호교환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2.1.7  증발량 및 침투량조사
	(1) 증발량 및 침투량 조사는 계기관측 또는 강우유출조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증발량 및 침투량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실측한다.

	2.1.8  양수량조사
	(1) 양수량은 원칙적으로 자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기초하여 조사한다.
	(2) 더욱 정확도가 요구되는 경우와 양수량의 시간변화 추이가 필요할 때는 양수정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실측한다.

	2.1.9  하천수 수질조사
	2.1.10  지하수 수질조사
	(1) 지하수는 불균질한 투수성 매체를 통과하여 유동하므로 지표수에 비하여 유속이 느리고, 수질의 변화가 매우 완만하므로 수질조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지하수의 조사 지점으로는 대상지역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주요 취수지점 및 그 인접지점, 지역 내 인구 밀집지역이거나 그 하류측 지점 및 대상지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 등을 선정한다.
	(3) 지하수 조사지점의 수는 대상지역의 규모, 각종 용수의 지하수 의존 상황, 지하수의 존재형태 및 부존량, 지역의 개발정도 등에 따라 다르나, 대상지역에 유입되는 지하수와 유출되는 지하수 각각의 대표적인 수질을 관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지점은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00 ㎢에 1개소 이상의 밀도로 배치한다.
	(4) 수질관측은 대수층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하수의 취수상황, 부존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된 대수층에 한하여 실시해도 된다.
	(5) 측정항목은 기본적으로 pH,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의 다섯 가지 일반오염물질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특정유해물질 및 사람의 건강보호와 관련되어 설정된 환경기준의 수질 항목 등도 측정한다.

	2.1.11  지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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